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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 행위에서 의료진과 환자 또는 보호자 사이의 의사소

통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

여 동의서라는 형태의 문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의료 분쟁의 

증거가 되어 동의서 작성의 중요도는 점점 커가고 있는 실정

이다1. 그러나 응급실에서는 진료의 특성상 환자의 의식상태

나 긴급도에 따라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하여 작성하지 못한 

채 각종 시술이나 치료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2,3. 사전 동의의 

필요성은 여러 사건을 거치며 정립되었는데, 제 2차 세계 대

전 이후 나치의 생체 실험으로 인해 나온 뉘른베르크 강령에

서 생명윤리가 강조되었고, 1957년 환자가 의료 행위 위험성

을 설명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의사를 고소한 사건에서 사전 

동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헬싱키 선언

으로 이어졌다4-7. 사전 동의를 통해 의사는 의료 행위에 대한 

정보(진단, 행위의 목적, 위험성, 이득)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자율적인 결

정권을 갖게 된다4,6,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19, 이

하 COVID-19) 시대 이후로 전 세계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

코로나19 시대 응급실에서 동의서 작성시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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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Since the era of COVID-19, face-to-face contact has been reduced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ound the world, and hospitals are applying various methods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However, when writing a consent form essential during the treatment process, it had to be done 

face-to-face. We developed a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evice to enable real-time consent writi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usefulness of th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evice when writing a 

consent form.

Methods : From December 28, 2021 to February 2, 2022, electronic medical records of patients visited the 

severance hospital emergency center and had a central venous catheter inserted were collected 

retrospectively. There were 56 consent forms included in the study, 43 face-to-face and 13 non-face-to-face. 

We check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details explained in the non-face-to-face consent form and the 

face-to-face by the average score and the explanation of each item. The score was measured from a 

minimum of 0 points to a maximum of 13 points, with 1 point for explained items and 0 points for 

unexplained.

Results : The average score for the face-to-face consent form was 4.3, and for the non-face-to-face was 3.0 

(p=0.148).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lanation of each item.

Conclusion : It was confirmed writing a consent form through th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evice 

can perform a similar role compared to the face-to-face. It is expected unnecessary contact can be reduced 

by applying the device to hospital rooms, and enabling a non-face-to-face rounds system for new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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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사람 사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모임 인원 수를 제한하며, 시설 영업 시간 단축 및 다중 이용 

시설 규제가 COVID-19 확산 정도에 맞춰 이루어졌으며 온

라인 수업을 통한 비대면 교육 시행, 재택 근무 및 화상 회의

가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의사소통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9,10.

COVID-19 시대에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 사이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의료 체계가 바뀌면서 여러 변화가 생겼다. 

응급진료센터에 방문하는 환자 숫자가 감소하였으며, 중증도

가 높은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11. 세계 각국의 

의료현장에서도 COVID-19의 병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선

별진료소 운영, 환자 간 거리두기, 발열 환자 입실 제한 등 여

러 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COVID-19 의심환자

는 격리 진료를 시행하며 보호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12,13. 

또한 태블릿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환자 분류 및 질의 

응답과 상담, 화상 통화, 비디오 영상을 통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14-16. 원격 의료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단

점으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카메라, 마이크 등

의 장비 결함, 환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불안감, 신체 진찰

을 직접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 환자 및 의사의 원격 의료 프

로그램 교육 부족, 고령 및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기 

어려움, 환자와 의사 관계 저하, 사용자의 만족감 저하, 동의

서 작성의 어려움 등이 보고되었다17.  

진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동의서 작성을 할 때는 환자 보호

자 서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의료진과 COVID-19 의심 

환자나 보호자가 대면으로 의사소통하며 동의서 작성을 진행

해야 했다. 이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는 보호자에게 환자 상태 설명 및 동의서 작성을 실시간 비대

면으로 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지털헬스

실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원격 의료 시의 단

점을 보완하려고 했다.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는 응급의학과 

의사와 대기실 보호자가 화상 연결을 통해 직접적인 만남 없

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으며, 화면 공유 기능을 통

해 의료진 및 보호자 양측이 검사 결과, 의무 기록을 같이 보

면서 상호 작용함과 동시에 동의서에 밑줄, 첨가, 강조 표시 

및 서명을 하고 이를 전자의무기록에 저장할 수 있다.

이 연구는 COVID-19 의심 환자 보호자에게 비대면 의사

소통 장치를 이용하여 작성된 동의서와 기존 대면방식으로 작

성된 동의서를 분석 비교하여 새롭게 개발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 유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가 적용된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연간 6만명이 내원하는 연세

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작성된 중심정맥관 삽

입 동의서를 후향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본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사전 승인(IRB No. 2022-2428-001)을 받았다. 

2. 연구대상

2021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 본원 응급진

료센터에 내원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

자의무기록을 본원 데이터서비스팀을 통해 후향적으로 수집하

였다. 이 가운데 환자 의식 상태나 응급 상황 등 환자가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워 보호자가 대신 작성한 동의서를 연

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COVID-19 의심 환자로 보호자의 출

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기간 동안 중심정맥관 삽입을 한 환자는 175명이었다. 

이 가운데 119개 동의서가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응급의학

과를 제외한 다른 과에서 동의서를 작성한 개수가 40개, 시술 

후에 동의서가 작성된 개수가 29개, 환자 본인에게 동의서를 

받은 개수가 26개, 의무기록이 부실하여 시행한 과, 시술 시

간과 동의서 작성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 11개, 응급 상황으

로 동의서에 의료인 2인이 서명한 개수가 9개,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은 개수가 4개였다. 연구에 포함한 

동의서는 56개로 대면으로 작성된 동의서는 43개, 비대면으

로 작성된 동의서는 13개였다(Fig. 1).

3. 연구 도구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는 Microsoft Teams (Microsoft, 

Redmond, WA, USA) 화상 통화 기능 및 본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호환되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 AnySupport (Koino 

Inc.,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였다. COVID-19 의심 

환자의 보호자는 응급실 출입이 제한되어 환자 옆에 있지 못

하고 보호자 대기실에 있게 된다. 보호자 대기실에는 상주하

는 병원 직원이 있으며, 응급진료센터 진료 구역 및 대기실 

컴퓨터에는 화상 연결 카메라 및 마이크가 부착된 헤드폰이 

설치되어 있고, Microsoft Teams 및 AnySupport 프로그램

이 설치 및 접속되어 있다. 진료 구역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Microsoft Teams 를 실행하고 보호자 대기실 컴퓨터의 

Microsoft Teams 로 화상 연결을 신청하면 대기실 직원이 확

인하여 Microsoft Teams 및 AnySupport 를 실행한다. 대기

실 컴퓨터의 AnySupport 계정으로 원격 접속 및 제어를 위한 



의료커뮤니케이션 제17권 2호 코로나19 시대 응급실에서 동의서 작성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의 유용성 • 송민혁 외

Korean J Health Commun 2022; 17(2): 59�71 http://www.healthcommunication.or.kr/  61

Fig. 1. Profile of informed consents for central venous catheter

  

  

Fig. 2. Non�face�to�face communication device implementation process A) A doctor launched Microsoft Teams and makes a video connection to the 

guardian’s waiting room computer. B) A hospital staff in the waiting room launches Microsoft Teams and then creates a session after 

accessing the AnySupport account. C) The doctor presses the remote support button of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D) 

AnySupport runs and the doctor connects with the session number, the screen is shared and remote control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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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생성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생성된 세션 번호를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알려준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의 원격 지원 버튼을 누르면 AnySupport 가 

실행되며 해당 세션 번호로 접속하면 화면이 공유되어 양쪽 

컴퓨터에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며 수정이 가능하다(Fig. 2). 

검사 결과, 영상 검사 등의 자료도 공유가 가능하며, 작성이 

필요한 동의서의 내용 설명, 밑줄, 첨가, 강조 표시 및 서명이 

가능하다. 의료정보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대기실 컴퓨터의 

Anysupport 로 모니터의 공유영역을 제한하여 의료진이 공유

하는 부분만 볼 수 있게 한다(Fig. 3). 과정이 완료되면 대기

실 직원이 해당 환자의 보호자를 안내하여 프로그램 사용을 

돕고 관리한다.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보호자와 화상 통화를 

하며 원격으로 자료 공유 및 동의서를 작성하며 기록은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바로 저장된다. 통화가 끝나고 Microsoft 

Teams 및 AnySupport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아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정

맥관 삽입 전 필요한 동의서를 화상 연결을 통해 보호자에게 

설명 및 작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동의서 작성 점수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이용한 동의

서와 직접 대면으로 작성한 동의서를 비교하였다. 기존에 만

  

Fig. 3. An emergency medicine doctor working in real life and running a non�face�to�face program. A) A Microsoft teams video call was made to a 

hospital staff in the waiting room, with headphones connected to each computer, communicating through a camera mounted on top of a 

monitor. B) A hospital staff and a patient’s guardian take turn, and the guardian is watching X�ray data while making a video call with a 

doctor. C) It is the screen of the guardian being shared, and the doctor’s face is visible on the left and only the consent form is displayed 

on the right, so the signature is enforced as 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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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져 사용하고 있는 중심정맥관 동의서(Appendix 1)는 대

면과 비대면 동의서의 내용 및 세부 항목이 일치하며,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여부는 동의서 내용에 덧글이나 밑줄, 추가 

설명 등이 있어야 그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설명

한 항목에는 1 점, 설명하지 않은 항목에는 0 점을 주어 최소 

0 점, 최대 13 점으로 점수를 측정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술기 

목적, 과정, 합병증, 주의 사항, 검사 변경 가능성,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성

공률, 주치의 변경 가능성, 통증관리, 기타 질문에 대한 답, 

보호자 서명, 설명 의사 서명이 해당한다. 동의서 작성 평균 

점수 및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여부를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R ver. 4.2.1 for Windows (The R 

Foundation)를 이용하였으며, 대면 동의서 작성군과 비대면 

동의서 작성군에 대해 연속형 변수의 평균 비교는 정규 분포

를 따르는 지 확인 후 inde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카테고리형 변수의 동질성 비교 

위해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로 분석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의의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1. 인구 통계

환자 평균 나이는 대면 작성 동의서 73.0세, 비대면 작성 

동의서 76.7세였으며, 환자 성별은 대면 작성 동의서 여성 21

명(48.8%), 비대면 작성 동의서 여성 9명(69.2%)이었으며, 

서명한 보호자의 관계는 자녀가 대면 작성 동의서 26명

(60.5%), 비대면 작성 동의서 11명(84.6%)로 가장 많았다

(Table 1). 보호자가 대신 작성한 사유는 모두 응급 상황 및 

환자의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약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

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Variable Face�to�face(n=43) Non�face�to�face(n=13) P value

Age of patients 73.1(16.0) 76.8(13.2) 0.452*

Gender of patients

  Male 22(51.2%) 4(30.8%) 0.224†

  Female

Relationship of guardians

  Spouse

  Child

  Other

21(48.8%)

9(20.9%)

26(60.5%)

8(18.6%)

9(69.2%)

2(15.4%)

11(84.6%)

0

0.25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variation) or number (%). *Comparison using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using Chi�square test. ‡Comparison using 

Fisher’s exact test.

Table 1. Demographics of patients and guardians

Face�to�face(n=43) Non�face�to�face(n=13) P value

Average score

Purpose of the procedure

Process of the procedure

Possible complications

Precautions

Possibility of changing the method

Other treatment options available

Possible consequences of not doing it

Success rate

Possibility of change of operator

Pain management

Further explanation

Signature of the doctor

Signature of the guardian

4.3 (2.6)

17(40.0%)

19(44.2%)

25(58.1%)

11(25.6%)

8(18.6%)

7(16.3%)

4(9.3%)

0

6(14.0%)

1(2.3%)

1(2.3%)

43(100%)

43(100%)

3.0 (1.3)

4(31.0%)

2(15.4%)

5(38.5%)

1(7.7%)

1(7.7%)

0

0

0

0

0

0

13(100%)

13(100%)

0.148*

0.747†

0.101†

0.342‡

0.258†

0.668†

0.182†

0.563†

0.318†

1.000†

1.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variation) or number (%) of consent forms. 
*Comparison using Mann�Whitney U test. †Comparison using Fisher’s exact test. ‡ Comparison using Chi�square test.

Table 2. Score for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onsent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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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서 작성점수

대면 작성된 동의서와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통해 작성

된 동의서의 평균 점수 및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여부를 

비교하였다. 대면 작성된 동의서에서 평균 점수는 4.3,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통해 작성된 동의서에서 평균 점수는 3.0였

다(p=0.148).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여부 비교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Table 2). 

고  찰

이번 연구에서 응급진료센터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을 위해 

대면 작성된 동의서와 비대면 작성된 동의서 작성 점수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 점수의 유의미한 차

이가 없으며 각 세부 항목에 대한 설명 점수도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는 항목이 없었다. 비대면 설명장치를 통해 동의서를 

작성하여도 기존의 동의서 작성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 항목 중 술기의 목적,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

한 항목은 대면과 비대면 작성된 동의서 모두 다른 항목에 비

해 설명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면과 비대면 작성된 동의서 

모두 동의서 작성 점수의 평균이 총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

인다. 응급진료센터에서 동의서 작성 시 응급 상황에서 작성

하기에 동의서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며, 작성하더라도 충분

한 시간을 들여 설명할 여건이 되지 않아 중요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기에 나온 결과로 보인다2,18.

동의서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 가운데 하나인데, 주로 대면

으로 의사소통하고 문서에 직접 서명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

지만 COVID-19 시기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와 상황 

사이에 딜레마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개발하였다. 디지털헬스실에서 기존에 원내

에서 사용하고 있던 원격 제어 프로그램 AnySupport를 화면 

공유와 원격 동의서 작성을 위해 활용하였으며 실시간 화상 

통화를 위해 Microsoft Teams를 함께 사용하여 비대면 의사

소통 장치를 만들기 위한 추가 개발 비용은 들지 않았다. 보

호자가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할 시 의료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어 상주하는 직원을 교육하여 관리하게 했다. 보호자 대기

실에 장비 및 프로그램 세팅이 완료된 컴퓨터를 설치하였으며 

응급실 진료구역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의료진에게 

사용법을 교육했다. 

한국에서는 원격 의료 관련 법률이 부족하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2013-2014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진

료 시행률은 0.1% 정도로 낮으나,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원

격 의료에 관한 법률인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1996 (HIPPA) 가 제정되었으며 이

후 원격 의료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9. 다양한 화상 통화 

어플리케이션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 중인 

어플리케이션도 있으며20, 원격 동의서 작성도 전화, 메일 및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며 실시간 화상 통화를 통해 

동의서 작성 및 서명이 가능한 방법도 있으나, 특정 어플리케

이션을 통해서만 시행이 가능하며 작성된 동의서 파일은 

Portable Document Format(PDF) 형식으로 저장되어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되지 않는다21.  본 연구에 사

용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의 장점은 환자 및 보호자가 인터

넷, 스마트폰, 컴퓨터 및 해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 화

상 연결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 연동되어 화상 연결로 대화를 하는 동시에 환자 검

사 결과를 공유하고 병원 모든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며, 전자

기록이지만 동의서에 손 글씨를 남길 수 있으며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대면 동의서 내용 설명에 몇 가지 힘든 

점이 있었다.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적응기간이 부족하여 의료

진이 자세한 설명 흔적을 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처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들어왔을 때에도 전자 동의서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동의서를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보고되었고, 연령이 높을수

록 사용 편리성이 낮으며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걱정이 많

았다22,23.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 동의서에 비디오 

영상 및 퀴즈를 포함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는 방법

도 제시되었고, 기존 서면동의서와 비교하여 더 높은 이해도 

및 선호도를 보였다24,25.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에 대한 교육 

및 동의서에 글씨 외에 추가적인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가 이런 감염병 

시대에는 꼭 필요하며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COVID-19 시대 감염 전

파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었다. COVID-19 

의심 환자로 격리가 필요한지 분류하기 위해 환자의 집에서 

비디오 영상으로 의료진과 화상 통화를 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며15, 원격 분류 방법은 대면에 비해 시간 효율성 및 치

료 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26. 정기적인 원격 진료

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필요한 진료를 시행하

기도 하였으며 기존 대면 병원도 진료에서 원격 진료로 옮긴 

환자가 80% 정도로 늘어나 있었다16. 환자들은 원격 진료 시 

이동의 필요성도 없고, 감염 위험성도 없으며 긴 대기시간이 

없어 만족하였다27. COVID-19 의심 입원 환자 회진도 화상 

연결로 시행하여 접촉을 줄이며 보호 장구의 사용을 줄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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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의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 또한 원격으로 동의서 작

성을 함으로써 감염 전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향후 비

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활용하여 보호자만이 아닌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진료센터 외 병실까지 그 적용범

위를 확대시키면 의료진과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소통을 불필

요한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

다. 더 나아가 COVID-19 이후 새롭게 발병할 수 있는 감염

병에 대비하여 비대면회진 시스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번째로 동의

서 작성 시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여부와 의사소통 원활히 되

는지를 직접 알 수 없어서 동의서에 표식이 있는 경우를 설명

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실제 더 의사소통이 있었을 

가능성 혹은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 효율성 등을 제시하지 못

했다. 두번째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이용한 동의서 작성 

개수가 적다. 동의서 작성 원칙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어서 가능한 환자에게 직접 받았고, COVID-19 의심 환자에

게 동의서를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보호자에게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하였고, 병원 내 격리 지침의 변화로 연

구 기간 이후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

문에 증례를 더 모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단일 기관 연구

이며 후향적 의무기록 분석 연구로 동의서를 작성한 보호자의 

나이, 교육수준 등의 일반적 특성을 알 수 없었으며 앞으로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이용한 동의서 작성 시의 만족도, 불

편함 및 보완점에 대한 설문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다른 병원에서 적용하려면 각기 다른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환자의 진료 과정에 있어 필수적인 동의

서 작성에서도 비대면 의사소통 장치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평균 점수 및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점수에 차이가 없어 기존 

대면 방식과 비교하여 비슷한 설명 및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COVID-19 감염 의심 환자에서 비대면 의사

소통 장치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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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Pictures of the details of the central venous catheter cons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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